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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해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해군력 및 규범 경쟁

구민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태평양 전쟁 이후 냉전 기간을 거치면서 동아시아 해양은 비교적 안정적인 평화를 유지했다. 지난 냉전기와 탈냉전기

에 걸쳐 동아시아의 해양질서는 무엇보다 미국의 패권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미국은 막강한 해양 투사력을 바탕으로 구

소련 극동함대를 압도했고, 대부분의 역내 갈등을 국지적인 수준에서 봉쇄 또는 봉합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7년 현재 

중국의 해양굴기와 미국의 재균형 전략에 따라 동아시아 해양의 세력균형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과거에 미국은 동

아시아의 해양 이슈, 특히 중국 관련 이슈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냉전 이후 시작된 미국의 상대적 쇠퇴

와 그로 인한 힘의 공백을 중국이 공격적인 해양정책과 해군력 증강을 통해 급속히 메움에 따라 미중 간 신 해양 패권경

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과거 미소 간의 해양력 경쟁이 ‘선(line) – 면(plane)’ 대 ‘점(point)’의 대결이었던 반면, 미중 

간의 해양패권 경쟁은 ‘점’ – ‘선’ – ‘면’ 전략의 동시다발적 경합과 충돌로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미중 양국은 상대국 영해 

내에서의 무해통항권,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항행의 자유권의 범위와 조건을 놓고 ‘법률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중 간 

해군력 경쟁과 규범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해역의 안보 환경은 당분간 매우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을 

전망이다. 중국은 자신의 힘을 직간접적으로 시위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주변국들을 지속적으로 위협할 것이

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급속히 현실화되고 있는 중국 위협에 대비해 세력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 즉 해군력 증강

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아울러 동아시아 해양안보 지형은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규범 영역에서의 

치열한 논쟁과 줄다리기의 결과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중국해에서의 행동수칙 기준:
또 다른 데자뷔인가?

콜린 고 (R. 라자라트남 국제학대학원 국방전략연구소 연구원)

최근 아세안이 주도하여 8월 초 마닐라에서 몇 차례 열린 회의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기대감 어린 긴장감을 적어도 일

시적으로는 종식시켰다. 앞으로 약 1년간 아세안과 중국은 행동수칙 공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 수칙의 공

포로 이어지는 과정에 많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어떤 형태로든 궁극적으로 구체화될 행동수칙은 아세안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역할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기본적인 의제는 여전히 다를 것이

다. 한편으로 아세안은 아시아 태평양 안보 구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로 보여지기를 원한다. 다른 한편으

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과거행위로 인해 세계 언론을 통해 나쁜 평판을 얻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묘사되기

를 원하고 있고 아세안과의 행동수칙 협상과정에서 분쟁에 대한 역외 간섭을 차단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행동수칙은 어

느 국가든 — 당사국이든 아니든 —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허점투성이의 합의안이 될 것이라 예측하는 것

도 가능하다. 

군비 통제의 역사는 행동수칙과 같은 기제가 지리적 범위뿐 아니라 관련된 당사자의 범위도 넓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경우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어느 불특정 해상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적, 전략적 이해관계

에 직결되는 국제해역인 남중국해이다. 남중국해의 일부 영역만 선택적으로 수칙에 포함시키거나 협상당사자를 선택적으

로 제한하는 것은 이 수칙에 치명적인 결함을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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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해양분쟁과 지역안보

이서항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장)

동아시아는 방대한 해양영역을 포함함에 따라 유럽과는 달리 ‘해양지향적(seascape)’인 안보환경을 노출하고 있으며 

1990년대부터 격화된 도서영유권 다툼을 비롯한 해양분쟁은 이 지역의 최대 안보위협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전통적으

로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분쟁은 크게 (1) 소도서에 대한 영유권 갈등, (2) 해양경계선 획정 대립, (3) 해양자원 관리 및 

배분에 대한 이견 등으로 분류되지만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의 제3국 군사활동 허용 여부

도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이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남중국해 일부 도서에 대해 매립

활동을 함으로써 이의 합법성과 의도를 둘러싸고도 관련국 간 — 특히 중국과 ‘항해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는 미국 간의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동아시아의 해양분쟁에 따라 이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력 충돌을 포함한 ‘긴급사태’

는 모두 해양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평상시를 포함한 분쟁의 잠복기에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지역 환경의 조성과 

관련 당사자 간의 신뢰구축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군사활동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간 갈등과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김영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이 경제적 목적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라 한다) 제도

를 출범시키면서 상부수역에 대한 공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었다. 따라서 EEZ 상부수역에서의 군사활동은 

경제적 이익과 무관한 것으로 연안국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일정한 조건이 있을 뿐이지 근본적이고 포

괄적인 제한이 부과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의 일상적인 군사활동에 대한 중국의 반대는 EEZ에서의 타국의 군사활동이 국제법상 허

용되는가의 문제와 함께, 허용된다면 어느 정도로 허용되는가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심각한 이슈로 부각되기보다는 양국 간 협력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으며 대신 학자들이나 

정책담당자들 간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관습법의 해석 및 국가실행이라는 측면에서 검토의 대상이 되어왔다. 따라서 이 

문제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진출하려는 미국의 Maritime Power Projection과 이들 해역을 자신의 전통적인 앞바다로 

간주하는 중국의 Anti-Access Area Denial 간 전략과 이해의 충돌이라는 국제정치적 함의가 문제의 본질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해양국가로서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를 중요시하며 해양의 자유가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탄생

된 신개념인 EEZ에 의해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미국의 세계 해양에서

의 활동, 특히 남중국해에의 진입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표면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중 양국이 협의를 통해 양국 간 이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동중국해, 황해와 동해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로서는 이 문제의 추이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동맹국으로

서의 미국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지만 아직 EEZ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황해에서 군사활동을 수행할 가

능성과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에 대한 우리의 반대 입장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리의 국익의 관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우리로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EEZ 도입 의도가 연안국의 확대된 경제이익의 실현이지 결코 과거 

공해였던 수역에서의 군사활동을 제한하여 공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의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의 발전 추이를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즉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한 연안국의 이익을 존중하면서도 평화와 협력

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양의 자유라는 전통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 측 수역에서의 중국의 군사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한중 간 EEZ 경계의 조속한 

획정을 위한 교섭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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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논문>

새로운 동아시아 해양질서의 형성과

우리의 선택

기지윤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동아시아에서의 해양은 역내 미⋅중 간 패권경쟁의 바로미터이다. 중국 시

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서

로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두 강대국의 지역전략에 다름 아니다. 단
기적으로 북한 핵 위기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안보

협력과 북한에게 가장 많은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중국의 협조 모두가 필

요하다. 장기적으로도 새로운 동아시아의 해양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이

들 슈퍼파워가 접전을 벌이는 현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

로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한 혜안이 절실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어떠해야 하는가? 

동아시아 해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중 간 패권경쟁은 우리의 정책적 대

응이 앞으로 전개될 힘과 이해관계 균형의 전개방향에 대한 정확한 측정에 

토대해야 함을 보여준다. 미국의 오랜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지역전략과 조

화를 이루면서도 독자적인 레버리지를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

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중 간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과 이해관계의 균형(balance of interest)을 정확

히 가늠하기 위한 지수(indicator)의 정립이다.

힘의 균형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흔히 사용되는 지수는 바로 전술적 힘의 

균형을 파악하기 위한 군사력의 상호 비교이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속도는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중국은 이미 시 주

석의 주도로 병력 30만 명의 감축을 통해 군 정예화를 추진 중이며 7대 군

구(軍區)를 5대 전구(戰區)로 바꾸는 체계 개편과 함께 해군과 공군, 로켓

군의 전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이에 따라 지난해 중국의 군사비 지출이 2천1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

정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군사비 6천110억 달러와의 격차가 크게 좁혀

진다. 중국은 경제력 측면에서도 1978년 개혁개방을 이룩한 이후 2010년 

일본을 앞섰으며 세계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국부를 증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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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의 균형을 정확히 가늠하기는 이보다 어렵다. 동아시아의 해

양 분쟁은 중국의 궐기와 미국의 상대적 쇠퇴가 본격화되면서 수면위

로 떠올랐다. 중국의 대외전략은 시진핑 체제 들어서 ‘도광양회(韜光養

晦⋅어둠 속에서 몰래 힘을 기른다)’나 ‘화평굴기(和平堀起⋅평화롭게 

대국으로 일어선다)’를 넘어서서 ‘중화부흥’이라는 ‘중궈멍(中國夢)’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공세적 움직임은 동아시아의 

해양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중국의 대외전략이 패권 추구에만 집중되

었던 것은 아니다. 중국이 과거 융성했던 유라시아의 육상 및 해상 무

역로의 재건을 목표로 2013년 발표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이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시키며 특히 동남아시

아의 여러 나라를 포섭할 수 있게 했다. 아세안 국가들과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의 균형을 파악하

는 데 보다 복잡한 셈법을 필요로 한다.

분명 힘의 균형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

다. 그러나 냉전기부터 동아시아의 지역 안정이라는 공공재를 제공했

던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세력 균형의 전개 

방향을 정확히 가늠하기가 어려워졌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아

시아⋅태평양 지역과 군사, 경제적 교류를 강화하겠다는 ‘아시아 복귀’
를 선언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경제분야에서 아시아

와의 통합을 강화하면서 점차 군사, 외교 동맹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

을 세우는 동시에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파트

너국가들과 안보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기존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대만 등과의 동맹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면서 ‘중국 

포위전략’의 시동을 걸었다. 

최근 ‘인도 태평양 전략’을 선포한 트럼프의 지역전략 역시 큰 틀에서

의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쇠퇴하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 오랜 기간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던 파트너 

국가와 동맹국가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역전략은 재편되었

다. 즉 아시아태평양 안보동맹의 본원적 기능이었던 군사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가운데 지역적⋅세계적 안보 및 경제발전과 불가분으로 연계

되어 있는 미국과 역내 미국동맹국 간 관계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

시키겠다는 의도다. 분명 미국의 오랜 동맹국인 한국에게 이전에는 없

었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동시에 한미동맹을 통해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형

성에서 한국의 지분을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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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의 해양패권 경쟁이 서해와 이어도 주변 해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

시 필요하다. 우리는 미국의 오랜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지역전략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중국 주도의 지역질서 형성 과정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레버리

지를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해양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

국은 기존 안보동맹이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오바마–트럼프 지역전략 구상 차원에서 우리와 일

본과의 안보협력을 강조하고 아태지역 안보동맹 네트워크의 기반으로서 

역할을 확대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더불

어 중국과의 대화, 다자해양안보협력 정례화 등을 다른 하나의 정책적 방

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분명 단기적으로는 상호 양립하기 힘들 수 있는 전

략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이웃국가들 간에 이해관계의 균형을 

정확히 가늠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적과의 동침’을 인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저자 약력

❚기지윤

現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아시아태평양지역내 동맹변환이 주요 관심분야임. 최근 연구로 “The 
Capabilities-based of Alliance Transformation in the Asia-Pacific”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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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해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해군력 및 규범 경쟁

구민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1. 서론

○ 이 글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자 함

– 왜 미국과 중국은 동아시아의 해양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가?
– 미중 해양경쟁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 향후 미중 간 해양경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 전후 동아시아의 해양질서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음

– 역내 대부분의 국가들이 해양을 접하고 있는 연안국가들이지만 일부 

국가들 간의 도서 영유권 및 해양경계 문제, 자원개발 문제를 둘러싼 

국지적 갈등을 제외하면 태평양 전쟁 이후 대부분의 냉전 기간 동안 

동아시아 해역은 비교적 안정적인 평화를 유지함

– 지난 냉전기와 탈냉전기에 걸쳐 동아시아의 해양질서는 무엇보다 미

국의 패권에 의해 유지되어 옴

– 미국은 막강한 해양 투사력을 바탕으로 구소련 극동함대를 압도했고, 
대부분의 역내 갈등을 국지적인 수준에서 봉쇄 또는 봉합해 옴

○ 그간 유지되었던 이 균형은 21세기 들어 크게 흔들리고 있음

– 냉전 이후 시작된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그로 인한 힘의 공백을 중국

이 공격적인 해양정책과 해군력 증강을 통해 급속히 메우고 있음

– 미중 간 해양력 경쟁은 과거 냉전시기 태평양과 인도양의 제해권을 두

고 미소 양 진영이 치렀던 전통적 해양 군비경쟁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 과거 미소 간의 경쟁은 전략이나 해군력 측면에서 미국의 앞도적인 우

위 속에서 전개된 반면, 미중 간의 해양패권 경쟁은 질적으로나 양적

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미국의 해양패권을 위협하기에 충분함

○ 과거 미소 간의 경쟁이 ‘선(line) –면(plane)’ 대 ‘점(point)’의 대결이었다

면 미중 간의 해양패권 경쟁은 ‘점’ – ‘선’ – ‘면’ 전략의 동시다발적 경합

과 충돌로 이해할 수 있음

목 차

1. 서론

2. 2000년대 이전 
동아시아 해양분쟁 
관련 미중관계의  변화

3. 2000년대 이후 미중 간 
해군력 경쟁

4. 미중 간 규범 경쟁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과거 미소 간의 경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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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

전략의 동시다발적 

경합과 충돌로 

이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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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해양굴기(海洋堀起), 해양대국화 전략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의 유⋅무인도서에 대한 영유권 강화라는 ‘점’ 전략에서 출발하여 

남해구단선, 제1도련, 제2도련으로 대표되는 ‘선’ 전략으로 진화해 옴

– 미국의 해양패권에 대한 방어적 성격인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Anti- 
Access Area Denial, A2/AD)’ 전략은 앞으로 공격적인 ‘면’ 전략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이 구상하는 유라시아의 대륙과 해양을 잇는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또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21st-century Maritime Silk 
Road)’ 전략도 그 연장선에 있음(구민교 2016)

– 중국의 해양력 확대에 대한 미국의 대응도 점–선–면 전략 차원에서 이

해할 수 있음: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to Asia)’ 전략, ‘공해전투(Air Sea Battle)’ 개념, ‘공역 접근 및 기동을 

위한 합동 개념(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 JAM-GC)’ 등

○ 미중 양국은 상대국 영해 내에서의 무해통항권,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서의 항행의 자유권의 범위와 조건을 놓고 ‘법률전쟁(legal warfare 또
는 lawfare)’을 벌이고 있음

– 현행 ｢유엔해양법협약｣은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외국 선박

이나 항공기의 무해통항권과 항행의 자유/상공비행의 자유를 각각 보

장하고 있으나, 군사적 목적의 활동이 보장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

인 언급을 피하고 있음

– 미국은 타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미 해군의 군사활동

도 관습국제법 및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핵심이익’
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맞서 중국은 자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사전허가 없

이 외국 군함이 군사훈련이나 작전을 수행하지 말 것과 군사시설을 배

치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음

○ 이 글은 미중 간에 전개되고 있는 해군력 및 해양전략 경쟁과 유엔해

양법의 적용과 해석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규범 경쟁의 양상을 분

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의의가 있음

2. 2000년대 이전 동아시아 해양분쟁 관련 
미중관계의 변화

○ 전후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파생된 샌프란시스코 체제하

미중 양국은 

상대국 영해 내에서의 

무해통항권,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항행의 자유권의 

범위와 조건을 놓고 

‘법률전쟁(legal 

warfare 또는 

lawfare)’을 

벌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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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미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의 영유권 분쟁에 대해 공식적으로

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지만 사실상 이를 분쟁지역으로 간주해 옴

– 역설적으로 미국은 줄곧 전후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원인 제공자이자 

간접 이해당사자의 역할을 해왔지만 중국은 1960년대 말까지 역내 해

양 영유권 분쟁에서 수동적 당사자 입장을 취함

– 1960년대 말 이전까지만 해도 연안에 국한되었던 중국의 해양 인식이 주

변국들의 자원개발 경쟁으로 인해 동중국해의 대륙붕으로 전면 확대됨

– 월남전에 따른 미중 간의 데탕트 형성 등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동으

로 인해 1970년대의 미중 양국은 물론 일본도 해양 영토분쟁 문제를 

표면화시키지 않음

○ 중국이 해양주권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각성하고 본격적인 노력을 기

울이기 시작한 것은 1982년 제3차 유엔해양법 회의에서 ｢유엔해양법협

약｣이 채택되면서부터임

– 1980년대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도서에 대한 영유권은 물론이고 

주변 해역의 자원개발과 해상교통로에 대한 이용과 통제능력을 강화

하고, 더불어 해군 육성을 통한 해양권 장악이 강대국이 되기 위한 필

수조건임을 인식하는 전환기였음

– 냉전체제의 완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 중국 해군은 

중요한 전략적 변화를 꾀하기 시작함

– 해군의 전략적 목표가 소련의 극동함대나 미국의 7함대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는 소극적 의미에서의 ‘연해방어’에서 탈피하여 좀 더 적극적인 

‘근해방어’ 전략으로 옮겨가기 시작함

– 그러나 이 시기에 여전히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부상과 국제사회에서

의 영향력 확대는 결코 패권주의적 팽창전략은 아니며, 자기보호와 국

제사회의 공동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일관되게 표명하면서 미일

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려 함

○ 그러나 중국은 1992년 ｢영해와 접속수역에 관한 법｣(Law on the Territorial 
Sea and the Contiguous Zone)을 선포한 이후 영토 주권 문제에 관한 한 

원칙적으로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함

– 중국의 해양법 정비는 향후 해양 분쟁에서 군사적 개입의 근거를 확립

했다는 의미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미국과의 대립도 심화시키

는 계기로 작용함

– 1995년 미 국무부는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에 어긋나는 해양 관

련 주장이나 해양활동에 대한 제한은 그 어떤 것도 심각한 우려를 갖

고 바라볼 것”이라고 경고함

– 같은 해에 워렌 크리스토퍼(Warren Christopher) 미 국무장관은 필리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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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와 접속수역에 

관한 법｣(Law on 

the Territorial 

Sea and the 

Contiguous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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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한 자리에서 이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미국의 근본

적 이익(fundamental interest)이라고 선언함

– 미국은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립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은 물론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과 안보협

력을 강화하기 시작함

3. 2000년대 이후 미중 간 해군력 경쟁

○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은 도서 및 해양분쟁에서 ‘주권은 중국에게 있다

(主權在我)’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음

– 특히 2010년 이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물론 황해에서 중국이 보여

준 공격적인 모습은 세계를 놀라게 함

–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일련의 분쟁에서 강경한 정책을 취하는 배경에는 

미국의 동아시아 귀환과 중국 포위 전략에 대한 거부감이 도사리고 있음

– 특히 중국은 지난 2009년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존의 불개입 

정책에서 적극 개입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아울러 중국은 일본이 일련의 미중 간 갈등을 이용하여 중일 간 분쟁

에 미국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이 분쟁을 계기로 동아

시아에서의 미국의 복귀를 촉진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의도

가 있다고 보고 있음

○ 동아시아 해양안보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

는 2015년 여름부터 붉어진 중국의 남중국해 도서의 인공섬 및 군사기

지화 정책이었음

– 중국은 2013년 말부터 2017년 현재까지 남중국해 내에서 실효적으로 

지배 중인 8개 암초를 매립과 간척을 통해 인공섬화하고 있음

– 이 중에서 수비 환초와 미스치프 환초 등은 간조 노출지이기 때문에 

유엔해양법상 영해나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매립과 간척을 통해 인공섬을 건설 또는 확장해 옴

– 미국이 우방국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의 협력하에 전략적 요

충지인 말라카 해협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중국해 

군사화는 중국의 제1도련선 확보 의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줌

– 인공섬 조성 및 군사화가 계속될 경우 중국이 이 지역을 군사적으로 

보다 수월하게 통제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반

접근/지역거부 능력의 증대를 의미함(구민교 2016: 49)

○ 이러한 중국의 행보가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은 중국 리더십 내에서의 

동아시아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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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살펴보면 더욱 잘 알 수 있음

– 전통적으로 대륙국가 정체성을 유지해왔던 중국의 해양굴기 정책은 

시진핑 정부가 출범한 2012년부터 공식화됨

– 2015년 백서는 중국과 주변국 간 영유권 분쟁과 더불어 미국의 남중국

해 개입 및 군사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해군력을 건설할 것

을 천명함

– 인민해방군 해군에 대한 전략적 요구도 2013년 백서는 근해방어만 명

시하였으나, 2015년 백서는 근해방어형에서 근해방어 및 원해호위의 

결합형으로의 변화를 요구함

○ 중국은 소위 제1도련선 이내 행동의 자유 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

역인 남중국해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고, 이후 제2도련선까지 군사력

투사 능력 증진을 시도하고 있음

– 중국이 설령 분쟁 상대국의 일부 또는 모두와 협의하여 해양자원을 공

유하더라도 사실상 남중국해는 오늘날 미국의 카리브 해나 멕시코 만

과 같이 “중국의 호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음

– 아울러 중국은 자국의 해상교통로 보호 및 확보를 위해 동남아와 인도

양의 주요 항구를 하나씩 꿰어 연결하는 차항출해(借港出海: 타국 항

구를 빌려 해양 진출) 전략을 펼치고 있음

– 2017년 5월 베이징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 포

럼(One Belt One Road Summit Forum)’은 그 잠재력을 과시한 행사였음

○ 중국의 적극적인 해양정책이 방어적인 것인지 공격적인 것인지에 대해

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또는 실크로드 구상은 중국이 지

금 누리는 경제적 번영을 지속하기 위한 필연적인 수단임을 의미함

–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의 추진 중인 A2/AD 전략도 그 속성상 방어적인 

것이지만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중국의 구상이 실현될 경우 해양을 장

악한 중국이 여전히 선량한(benign) 패권국으로 남을지에 대해서는 의

문이 커지고 있음

○ 미 해군은 중국 해양력의 부상에 따라 군사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정하

고 있음

– 미국의 새로운 해양전략의 핵심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

럽으로부터 아시아로의 해양력 재배치 노력임(박남태 외 2015: 255)
– 이는 2014년 11월 척 헤이글(Chuck Hagel) 미 국방장관이 발표한 제3

차 상쇄전략(offset strategy), 즉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재래식 전력 

투사능력을 회복하는 국방혁신구상에서도 잘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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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월 미 국방부와 각 군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의 공해전투 개

념 발전 및 새로운 작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공해전투 개념을 JAM- 
GC로 대체키로 합의함

– 기존의 공해전투는 ‘접근(access)’에 치중한 반면 JAM-GC는 ‘기동

(maneuver)’개념이 추가된 것이 특징임

–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점–선–면 전략의 궁극적인 지향점으로서의 ‘공
역’ 개념이 포함되었다는 점임1)

○ 2017년 1월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을 천명한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최소한 ‘정치적 수사’ 측면에서

는 미중관계가 더욱 대립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 중국의 남중국해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

다는 의지를 천명함

– 국무부 장관인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은 장관 인준을 위한 국회 청

문회에서 중국의 인공섬 건설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비유하여 

중국을 자극함

– 아직도 트럼프 행정부의 남중국해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략과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성될지에 대해 전망하기 어렵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저강도 기싸움, 샅바싸움은 지속될 전망임

4. 미중 간 규범 경쟁

○ 타국 군함의 연안국 영해 내에서의 무해통항권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의 항행의 자유권의 범위와 기준과 관련된 해양법 규범의 모호성은 해

상 교통로 이슈를 새로운 안보 이슈로 창발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함(구
민교 2016)

–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는 달리 현재 군함의 무해통항권을 강력

히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1992년에 발효된 자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

법｣에 따라 무해통항 시 사전허가를 요구하고 있음

– 미국은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미 해군의 군사활동도 관습

국제법 및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핵심이익’으로 규

정하고 있고, 이에 맞서 중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사전

허가 없이 외국 군함이 군사훈련이나 작전을 수행하지 말 것과 군사시

설을 배치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해양력 증강과 같은 물

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국제법에 근거한 규범적 접근도 강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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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해양안보 이슈가 규범적 측면에서 극적으로 드러난 것은 

2016년 7월에 내려진 국제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중재판결임

– 2016년 7월 12일 중재재판소는 본안 판정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

국해 9단선 내에서의 역사적 권리가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이루어진 중국의 행위는 필리핀의 

법적 이익을 침해하였고, 인공섬 건설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법

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함

– 필리핀의 제소에 대한 중재재판소의 관할권 인정 결정에 이은 중재판

결은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등이 필리핀 정부에게 법률적, 외교적인 

자문을 아끼지 않은 결과라는 것이 중론임

○ 중국 정부는 중재재판 개시 때부터 지속적으로 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을 

부정하며 중재재판에 불참함

– 2015년 10월 관할권 판정은 물론 2016년 7월 본안 판정 직후에도 중국 

정부는 판결이 “무효(null and void)이며 중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다”
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은 관련국 간의 양자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대의사와 상관없이 중재판결은 재판의 

양 당사국 모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짐

– 중재판결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구축하

고자 하는 ‘화평굴기’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중재

재판 판결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섣불리 하지는 않을 것임

– 하지만 중재판결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경제대국으

로서의 중국의 위상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중국

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국제해양법 레짐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

상됨(구민교 2016: 53-54)

○ 이미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2016년 6월 30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필리핀은 

급속히 친중 반미 정책을 취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은 전임 베니그노 아키노 3세 정부 시절 필리핀이 서방

과 손잡고 중국과 날카롭게 대립했던 남중국해 문제를 중재재판소의 

판정과는 반대 방향으로 되돌리고 있음

– 2017년 5월 18∼19일 중국 구이저우성 구이양에서 남중국해 행동선언

(DOC) 등과 관련한 중–아세안 고위급(차관보급) 회의가 진행된 가운

데, 중국과 필리핀은 별도의 ‘중–필 남중국해 회담’을 가짐

– 향후 양자 협의 채널이 정식으로 구축되면서, 중국이 반대하는 중재재판소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은 

관련국 간의 

양자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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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에 의한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본고는 동아시아의 해양 군비경쟁, 특히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해양

력 경쟁의 양상을 분석하고 해양법 레짐을 둘러싼 규범 경쟁의 파급효

과를 분석함

– 동아시아 해양안보 환경은 미중 간 해양력 경쟁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음

– 냉전시대의 전략적 통제와 같은 구속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제 일

방적으로 자국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해양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미중 간의 해양패권 경쟁은 역내 해양질서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음

–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양국 간의 해양력 경쟁은 팽팽한 힘의 균형

을 가져와 당분간 안정적 해양질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아울러 양국 간 규범 경쟁은 그간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던 일부 국제

해양규범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효과도 있음

– 그러나 군비경쟁은 경쟁국들 간의 안보 딜레마를 부추겨 분쟁 가능성

을 더욱 높임

– 강대국의 아전인수격 규범 해석 및 적용도 유엔해양법협약의 규범력

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물론 중국의 구상이 지정학적 진공상태에서 쉽게 실현되지는 않을 것임

– 특히 미국은 중국의 인공섬 매립을 포함한 배타적 해상교통로 확보전

략에 반대하면서 전술적인 차원은 물론 국제법적 차원에서도 무력화

를 시도하고 있음

– 해군력 경쟁에서는 중국이 보다 공세적이지만 규범 경쟁에서는 미국

이 좀 더 공세적임

○ 해군력 경쟁과 규범 경쟁이 동시에 수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해역의 안

보 환경은 당분간 매우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을 전망임

– 중국은 자신의 힘을 직간접적으로 시위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동아

시아 주변국들을 지속적으로 위협할 것임 

–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급속히 현실화되고 있는 중국 위협에 대비해 세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 즉 해군력 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

– 아울러 동아시아 해양안보 지형은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국

제규범 영역에서의 치열한 논쟁과 줄다리기의 결과에 크게 좌우될 것임

동아시아 

해양안보 지형은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규범 영역에서의 

치열한 논쟁과 

줄다리기의 결과에 

크게 좌우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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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 본 기고는 참고문헌에 표시된 저자의 2016년 기출판 논문을 군사력과 국제법

의 관점에서 수정⋅보완한 것임.

 1) 공역이란 우주 공간이나 사이버 공간, 공해, 심해저와 같이 특정국가에 귀속되

지 않고 세계 어느 국가든지 다른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활용이 가능

한 국제적⋅초국가적⋅범국가적 영역으로 이미 해양법협약을 포함한 유엔 차

원에서 널리 활용되어 온 개념임.

참고문헌

구민교. 2016. “미중 간의 신 해양패권 경쟁: 해상교통로를 둘러싼 ‘점–선–면’ 경쟁

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5권 3호. 37-65. 

박남태⋅정재호⋅오순근⋅임경한. 2015. “21세기 동북아 해양전략: 미중일러를 중

심으로.” 󰡔STRATEGY 21󰡕 38호. 250-286.

 ❖ 저자 약력

❚구민교

現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동아시아 정치경제, 해양안보, 국제행정을 전공하

였으며,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정치학 박사 취득.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 부본부장, 하버드–옌칭 방문학자, 한국행정학회 연구위원장, 한국정

책학회 정책연구특별위원장 등을 역임.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Island Disputes and 
Maritime Regime Building in East Asia: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2009), 
“Japan and the Identity Politics of East Asian Maritime Disputes”(2017), “Belling 
the Chinese Dragon at Sea: Western Theories and Asian Realities”(2017), “미중 간의 

신 해양패권 경쟁: 해상교통로를 둘러싼 ‘점–선–면’ 경쟁을 중심으로”(2016) 등 다수.



아세안과 중국은 

행동수칙 공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 수칙의 

공포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내재

16 JPI정책포럼 

남중국해에서의 행동수칙 기준:
또 다른 데자뷔인가?

콜린 고 (R. 라자라트남 국제학대학원 국방전략연구소 연구원)

○ 최근 아세안이 주도하여 8월 초 마닐라에서 몇 차례 열린 회의는 남중

국해를 둘러싼 기대감 어린 긴장감을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종식시킴. 
공동성명의 문구에 대한 내부적 실랑이를 거친 후, 아세안 외무장관들

은 공동성명1)을 발표했는데 이 성명은 남중국해에서의 토지간척과 군

사기지화와 같은 행동에 대해 중국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음으로

써 외교적 후유증을 피할 수 있었고, 분규수역의 긴장을 진정시키기 위

해 몇 년 전에 제안된 행동수칙(Code of Conduct)기준2)을 중국과 아세

안이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길을 보장함

○ 앞으로 약 1년간 아세안과 중국은 행동수칙 공포를 위한 협의를 진행

할 예정인데 이 수칙의 공포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내

재되어 있음. 역사에서 어떤 시사점을 얻는다면, 협의를 좌초시킬 수 

있는 긴장이 다시 남중국해에서 고조될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음. 아세

안과 중국이 2002년 11월 획기적으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에 서

명한 후,3) 이 결과에 대한 엄청난 낙관의 분위기가 있었던 것을 회고해

보자면, 이 선언은 남중국해에서 긴장이 다시 고조된 후, 특히 분쟁수

역에서 여러 영유권 주장국들이 수많은 공사와 기존시설 보강행위로 

긴장을 고조시킨 후 나온 것임. 여기에는 1990년대에 필리핀이 영유권

을 주장하는 팡가니방 산호초(Mischief Reef)를 중국이 점거하고, 시설

물을 건축한 행위도 포함

○ 사실, 원래의 의도는 행동수칙을 염두에 둔 것이었으나, 이후의 중국– 

아세안 회담은 많이 약화된 형태인 당사국 행동선언(Declaration of 
Conduct)으로 이어짐. 그러나 아세안과 중국 양자에게 이 선언의 조인

은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나타내는 

것임. 아세안은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구축과 관련하여 이 

선언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부각시키려 노력. 따라서 이 선언은 최종적

인 수칙을 만들어가는 전 단계로 여겨짐. 그러나 아무런 성과도 없이 

고위급 협의는 계속 지연. 행동수칙에 관한 협의가 맥없이 지연되는 동

안 2009년 이후 긴장은 고조되었고, 2012년 4월 중국과 필리핀 간 스카

목 차

1. 역사는 반복된다?

2. 남사군도(Spratly 
Islands)에만 행동수칙 
적용?

3.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혹은 없는가?

4. 역외 국가의 개입

5. 대만—잠재적 와일드 
카드?

6. 앞에 놓인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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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러 섬(Scarborough Shoal)사건이 발생했고, 뒤이어 남중국해에 대한 

최초의 공동성명이 무산되었고, 필리핀은 이 분쟁과 함께 중국의 대대

적인 남중국해 인공섬 건축과 군사기지화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

1. 역사는 반복된다?

○ 행동수칙 기준 제정 이후의 상황은 과거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큼. 낙관

적 전망이 사라지면, 아세안과 중국이 행동수칙의 복잡한 현실 문제로 

수렁에 빠져드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음. 여러 학자들이 지적했듯이, 
행동수칙 기준은 지리적 영역을 확정하지 못했고 그 수칙이 법적 구속

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이견도 지속되고 있음.4) 낙관론자들은 모든 

당사국들의 선의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여 결국 수칙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할 것임. 사실, 제안된 행동수칙은 군축을 위한 기

제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음. 군축용어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구조와 

작전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전자는 무장의 유형과 양에 제한을 

두는 반면, 후자는 질적 또는 양적 제한에 관계없이 무기가 배치되는 

방식에 관련됨.5) 행동수칙은 남중국해의 11개 당사국의 활동에 관계된 

것이므로, 무기의 유형 및 수량이 아닌 작전 통제권 범주로 분류됨

○ 그러나 군축 협상의 역사를 탐구해보면, 행동수칙 협상에 놓여 있는 도

전과제를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음. 그러한 회담은 많은 당사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렁에 빠져드는데, 당사자가 많을수록, 
협상해야 할 일련의 국가 이익은 복잡해지고 다양하며 서로 상충됨. 아
세안과 중국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장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행동수칙을 구체화하는 것은 가능한 일임. 유일한 질문은 

행동수칙이 최종적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되는 데 얼마나 걸릴 것인지 

그리고 그 범위와 관련된 세부 사항에 관련되어 있음. 역사에 의해 충

분히 입증되듯이, 긴장이 반복되면 협의과정은 더 급속히 촉진될 가능

성이 있음. 그러나 이것은 또한 최종 결과가 분쟁 수역의 모든 당사자

들의 행동을 억제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함. 행
동수칙 구상에서 몇 가지 잠재적 문제를 고려해야 함

2. 남사군도(Spratly Islands)에만 행동수칙 적용?

○ 첫째, 군사활동과 그러한 활동이 남중국해상에서의 작전과 전략에 미

치는 잠재적 파급효과를 일부 선택된 영역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

행동수칙 기준은 

지리적 영역을 

확정하지 못했고 

그 수칙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이견도 

지속되고 있음

군사활동과 

그러한 활동이 

남중국해상에서의 

작전과 전략에 미치는 

잠재적 파급효과를 

일부 선택된 영역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



18 JPI정책포럼 

해, 스카버러 섬 및 파라셀 군도(Paracel Islands)는 행동수칙에 포함되

지 않지만, 이 둘은 남중국해 안에서 “긴장감이 높은” 분쟁지역의 일부

임. 스카버러 섬의 현 상황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중국

과의 화해를 선호하는 친중 외교정책에 따라 긴장이 완화되었다고 주장

할 수도 있음. 그러나 두테르테 정부 이후에는, 두테르테의 정책을 따

를 것인가 아니면 정반대의 정책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며, 
후자의 시나리오가 발생하면 베이징은 앉아서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임. 2016년 7월의 중재 판정—중국이 필리핀과 아세안을 설득하여 

2017년 8월 공동성명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에 근거한 영유권 주장을 

부활시킬 가능성이 있는 두테르테 이후 차기 정부의 정책 변경,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은 필리핀 어부

의 섬 접근을 거부하거나6) 섬 자체에 시설구축과 같은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7) 그렇다면 이는 반드시 행동수칙을 좌초시킬 것임

○ 주변 해역이 중국 석유굴착 기지 HYSY981을 둘러싼 2014년 5∼7월의 

다툼과 같은 중국과 베트남 간 대립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파라셀 군도

를 제외하는 것은 잘못. 남사군도 영역 내 점령 도서의 본토 근접성과 

이들 지역의 상호지원 역할을 고려할 때, 어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해역에서 위기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분쟁 당사자 간의 새로운 적대 행

위를 유발할 수 있으며, 중국과 베트남이 남쪽으로 군사기지화를 확대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무장조치를 확대하는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것은 또한 발단이 중국과 베트남에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이 

지역의 다른 영유권 당사국을 자극하여 무장을 강화하는 연쇄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3.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혹은 없는가?

○ 고려해야 할 두 번째 쟁점은 행동수칙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지의 

여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수칙은 문서 내에 포함된 조항의 준수, 
검증 및 집행을 의미함. 첫 번째로, 수칙준수는 문서의 내용과 상반되

는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각 당사자의 자제력에 크게 의존함. 그리고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 행동수칙에 불응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행

위로 간주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임. 점령 지역의 군사화가 “방어 준비”
라는 이름으로 계속 정당화될 것인가, 남중국해에서의 그러한 활동이 

규범에 따른 선의의 행동이라는 것을 당사국들이 편견을 최소화하거나 

편견없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으

로, 당사국들 중 어느 한쪽이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징벌조치가 존재하는

고려해야 할 

두 번째 쟁점은 

행동수칙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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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대해 아세안은 이 수칙의 중재자가 될 수 없고, 중국이 분쟁을 국

제문제화하는 것에 단호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유엔과 같은 지역 외 기

구와 세계기구가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8)

4. 역외 국가의 개입

○ 마지막으로 행동수칙과 관련 없는 국가는 어떤가를 살펴보고자 함. 행
동수칙 체제는 중국과 아세안 10개 회원국 이외의 다른 국가의 서명국 

역할을 상정하지 않음. 그리고 이것이 문제를 다시 어렵게 만드는 것임. 
남중국해는 전 세계 해운 물동량의 약 1/3이 통과하는 국제수역임.9) 예
를 들어, 인도양에서 중국, 일본, 한국과 같은 주요 아시아 경제대국으

로 가는 에너지 무역로는 남중국해를 통과해야 함. 중국은 남중국해를 

우회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미얀마, 파키스탄을 통과하는 육로를 개척

하기 시작했지만 이 프로젝트가 구체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림. 이러한 

대안 조치들이 중국이 남중국해를 통한 해상무역 의존도를 줄이는 바

람직한 결과를 만들어 낼지 여부는 불확실. 결과가 무엇이든, 남중국해

는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의 도관 역할을 하는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국

제항해에 여전히 중요할 것이라는 점만은 두 말할 나위가 없음. 따라서 

중국이나 아세안 국가와 같은 주변 연안국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과 같

은 역외 국가들도 지속적으로 남중국해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임

○ 남중국해에 대한 역외 국가들의 관심은 또한 이 지역에 군사 및 해안

경비 시설이 상시적으로 또는 긴급 상황 시에 설치될 수 있음을 의미

함. 미 해군은 남중국해에서의 지나친 영유권 주장, 특히 중국의 주장

에 맞서, 2015년 “항행의 자유” 작전(FONOPs)을 포함하여 일상적 작전

을 벌이고 있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항행의 자유 작전을 계

속할 가능성이 더 큼. 미 해군은 2017년 6월에서 8월 중순까지 3개월이 

안 되는 기간 동안 항행의 자유 작전을 세 차례 실시하여 중국을 불편

하게 했음. 중국 국방당국은 또한 남중국해에서의 “국방 태세”를 강화

하기 위한 구실로 마찬가지의 활동을 암시. 이러한 작용, 반작용의 효

과는 장래에는 무시될 수 없음. 특히 무역 문제와 북한의 호전성과 같

은 수많은 쟁점들로 인해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이 악화되면서, 다른 

영유권 주장국들도 또한 방위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 미 해군을 

제쳐 놓더라도 남중국해의 호주, 인도, 일본 군대 및 해안경비대가 상

시적으로 존재함. 역외 국가들이 남중국해 문제에 “간섭하는 것”에 대

한 중국의 비판을 감안한다면,10) 그에 상응하는 또 다른 조치로 인해 

행동수칙은 궤도를 이탈할 것임

행동수칙 체제는 

중국과 아세안 10개 

회원국 이외의 

다른 국가의 서명국 

역할을 상정하지 않음. 

그리고 이것이 문제를 

다시 어렵게 만드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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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만— 잠재적 와일드 카드?

○ 비 당사국이 관련된 문제에서 대만을 망각하는 경향이 있음. 배신 지역

으로 간주하는 대만은 독특한 국제적 지위로 인해 행동수칙에 대한 과

거 협상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함. 더구나 대만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중국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대신 독자적 입장을 선호.11) 그러나 

동시에, 인공 섬을 제외하면, 대만은 남사군도에서 가장 큰 자연 형성

된 섬인 이투아바 섬(Itu Aba, 대만 측 명칭은 타이핑 다오섬)을 영유. 
행동수칙 협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대만이 반드시 단독으로 자제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음

○ 이는 대만이 그간 이투아바 섬의 방위를 강화함으로써 남중국해의 군

사기지화를 초래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 해안 경비청은 군

대에서 넘겨받은 120mm 박격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긴급 사태 시 타

이완 본토에서 이투아바 섬으로 155mm 곡사포를 신속히 배치할 수 있

음.12) 대만 당국은 또한 다른 방법으로 이투아바 섬 방위를 강화했고, 
일부 엘리트 정치인들은 해병대를 이 섬에 재배치하라고 요구하고 있

음.13) 자위권의 이름으로, 그리고 대만이 행동수칙의 서명국이 아니라

는 구실로 취해지는 이러한 행위는 다른 영유권 주장국들의 대응 조치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음. 베트남이 차지하고 있는 나밋섬(Namyit Island)
이 이투아바 섬에서 남쪽으로 30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

에 베트남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임. 베트남은 대만의 이 지역 군사

기지화 행동에 대해 수차례 항의14)

6. 앞에 놓인 길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낙관론의 근거가 있음. 어떤 형태로든 

궁극적으로 구체화될 행동수칙은 아세안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평화

를 구축”하는 역할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임. 그러나 그들의 기본

적인 의제는 여전히 다를 것임. 한편으로 아세안은 아시아 태평양 안보 

구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로 보여지기를 원함. 다른 한 

편으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과거행위로 인해 국제 언론을 통해 나

쁜 평판을 얻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묘사되기를 원하고 있고 

아세안과의 행동수칙 협상과정에서 분쟁에 대한 역외 간섭을 차단하고 

싶어함. 따라서, 행동수칙은 어느 국가든—당사국이든 아니든—자신들

의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허점투성이의 합의안이 될 것이라 예측

배신 지역으로 

간주하는 대만은 

독특한 국제적 지위로 

인해 행동수칙에 대한

과거 협상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함

어떤 형태로든 

궁극적으로 구체화될 

행동수칙은 아세안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역할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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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도 가능

○ 군비 통제의 역사는 행동수칙과 같은 기제가 지리적 범위뿐 아니라 관

련된 당사자의 범위도 넓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 이 경

우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어느 불특정 해상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

의 경제적, 전략적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국제해역인 남중국해임. 남중

국해의 일부 영역만 선택적으로 수칙에 포함시키거나 협상당사자를 선

택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 수칙에 치명적인 결함을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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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약력

❚콜린 고(Swee Lean Collin Koh)

싱가포르 난양공대의 라자라트남 국제학대학원(S. Rajaratnam School of Inter- 
national Studies)의 국방전략연구소(IDSS) 연구원. 주요 연구분야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인도양, 태평양 지역의 해군 문제임. 싱가포르 군의 군사교육 및 연수과

정을 지도했으며 연구와 교수활동 이외에도, AP통신, BBC, 블룸버그, 채널 뉴스아

시아, 로이터통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스트레이트 타임스 등 지역 및 국제

매체에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지정학적 위기 자문활동을 벌이고 있음. 동남아시

아의 해군 근대화를 주변의 인도양, 태평양 지역의 근대화와 비교한 그의 박사논

문을 연장한 작업으로 인도양–태평양 지역의 18개국의 해군증강 및 해군구조, 국
가 정책론, 신뢰구축 및 협조 조치 그리고 해상 위협사건과 무력사용에 관한 정보

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진행 중임.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술루/셀레비스해의 인도네시아, 말레이

시아, 필리핀의 삼자공동 해양, 항공 초계활동의 유지”(In for the Long Haul: 
Sustaining the INDOMALPHI Trilateral Maritime and Air Patrols in the Sulu/Celebes 
Seas) (2017년, Naval Forces지); “낙관주의의 이유?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 중국해

에서의 해군활동의 일방적 억제”(Reasons for Optimism? China, Japan and 
Unilateral Naval Restraint in the East China Sea) (International Security in the 
Asia-Pacific: Transcending ASEAN towards Transitional Polycentrism)(2017년, 알란 

정(Alan Chong) 편집); “아시아, 태평양 연안지역에서 사건의 예방과 억제; 해상의 

예기치 않은 조우를 위한 수칙(CUES)의 형성, 확대 및 추가”(Incident Prevention 
and Mitigation in the Asia Pacific Littorals: Framing, Expanding, and Adding to 
CUES) (라자라트남 국제대학원 연구보고서 시리즈(2017년)로 그레이엄 옹–웹

(Graham Ong-Webb)과 버나드 미란다(Bernard Miranda)와 공동집필)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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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해양분쟁과 지역안보

이서항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장)

1. 서론: 동아시아 해양안보 환경과 해양분쟁

○ 동아시아는 지역적으로 반폐쇄해인 방대한 해양영역을 포함하고 있으

며 해양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해양 국가들의 공동체(a commu- 
nity of maritime nations)’로 불림

– 이 때문에 동아시아 지정학적 환경은 육지 지향적이기 보다는 해양 지

향적인 ‘seascape’의 성격을 지님. 이는 동아시아에서 해양이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과 의미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해양경계 및 도서 영유권과 항해 문제 등을 둘러싼 국가 간 분쟁은 끊

임없이 제기되어 해양 관련 분쟁과 국가 간 경쟁은 동아시아 평화 및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 위협요인으로 대두됨

○ 최근(2012년 9월) 미국 외교협회(CFR) 조사에 따르면, 1950년대 초기

부터 제기된 동아시아 지역(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해양분쟁 사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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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출처: 미국 외교협회(2012.9)

<표 1> 동아시아 해양분쟁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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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는 1990년대 후반부터 격화되어 2010년 이후에는 매년 20건 이상으

로 역내 모든 국가가 해양분쟁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 참조)
–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관련되어 있는 해양분쟁은 총 61건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24건, 일본 19건, 베트남 17건, 대만 4건, 한국 2건이며 

동아시아에서의 해양분쟁 발생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중국

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

○ 중국이 동아시아 역내 해양분쟁의 중심에 서 있는 배경은 근본적으로 

중국 자신이 21세기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해양강국(또는 ‘해양

대국’)’으로 변신하려는 의도에서 관할권 확대 등 해양권익을 강화하려

는 시도에서 기인하는 것이지만 역사⋅환경적으로 다음의 5가지 이유

에서 출발하고 있음

– 아편전쟁 발발 등 19세기 중반부터 거의 100년간에 걸쳐 경험한 이른

바 ‘굴욕의 세기’가 해양에서 출발

– 최대 안보위협 요인인 대만 문제를 포함, 중요 안보 문제가 모두 해양

과 연계

–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한 미해결 안보의제 대부분이 본질적으로 해양

요소 포함

– 경제발전을 위한 석유 등 원자재와 대외 교역물품의 해상운송 의존도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상교통로(SLOC) 안전 확보의 중요성 점증

– 상하이⋅텐진 등 현대 중국 경제중심지가 대부분 해안도시이거나 아

니면 해안과 인접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은 경제성장 및 안보확보를 위해 인접해역의 지배 절대

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최근 시진핑 주석도 해양에 기반한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으로서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바, 이 글

은 중국의 해양 이익 표출에 따른 동아시아 해양분쟁의 빈번한 발생의 

배경 및 특징을 검토하고 해양분쟁이 지역안보—특히 미⋅중 관계에 

주는 의미와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2. 동아시아 해양분쟁 배경과 유형

가. 동아시아 해양분쟁 배경

○ 최근 들어 동아시아 해역에서 분쟁1)이 첨예하게 제기되고 있는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음

중국 자신이 

21세기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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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발효에 따른 연안국 해양 관할권의 

확대. 동아시아 해역은 대체로 반폐쇄해로서 연안국들이 200해리 배타

적 경제수역(EEZ) 및 확장된 대륙붕 350해리를 선포할 경우 인접국 또

는 대향국(對向國) 간의 구역이 불가피하게 중첩됨에 따라 분쟁 야기

– 둘째, 생물 및 광물자원을 포함한 해양자원의 중요성 및 도서의 전략

적 가치 증대. 경제발전에 필요한 해양자원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과거 

경시되었던 도서가 해양경계 확장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가치가 높아짐

에 따라 연안국들은 해양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음

– 셋째, 국제법의 한계 및 비효율성.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은 

해양분쟁 해결에 관한 규정이 매우 구체적이지 못하고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는 유럽 등 다른 지역과 달리 분쟁을 법적 

또는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전통이 취약함

– 넷째, 냉전 종식에 다른 갈등 제어장치 약화. 냉전시대 국제관계는 진

영 간 대결구조로 패권 국가의 영향력이 강하고 같은 진영 소속 국가 

간의 갈등은 억제되었으나 탈냉전 이후 냉전시대 작용했던 진영 중심 

국제관계의 묵시적 갈등 제어장치가 와해됨

– 다섯째, 역내 국가의 민주화 추세와 민족주의 정서 분출. 과거에 비해 

국가정책 결정에 있어 일반 국민 여론의 비중이 커졌으며 국가 간 분

쟁⋅갈등에 민족주의 정서가 중요하게 작용함

○ 이러한 배경으로 최근 남중국해를 포함한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국가 

간 해양이익 충돌은 한 국가의 행동이 다른 상대방 국가의 보복 행동

을 부르는 일련의 ‘되갚음식 상호 위험행동(a series of tit-for-tat actions 
at sea)’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갈등의 상승효과(escalation 
spiral)’까지 낳고 있음

나. 동아시아 해양분쟁 유형

○ 동아시아 해양분쟁은 전통적으로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 첫째, 도서(섬)에 대한 소유권 다툼—즉, 영유권 분쟁

– 둘째, 인접국 또는 서로 마주보는 대향국(對向國) 간의 상부수역 또는 

대륙붕에 대한 경계 분쟁

– 셋째, 해양자원(어류 및 지하자원) 개발 및 이용을 둘러싼 분쟁

○ 상기 분쟁 중 첫째와 두 번째 유형의 분쟁은 중복돼서 일어나는—즉, 
도서 영유권과 해양경계 분쟁이 혼합되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

러한 분쟁의 대표적 사례로서는 일⋅중 간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

오) 분쟁이 꼽힘. 이는 ‘혼합분쟁(mixed dispute)’으로 불림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국가 간 해양이익 

충돌은 일련의

‘되갚음식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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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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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전통적인 해양분쟁 유형 이외에 다음과 같은 2가
지의 새로운 행태의 분쟁이 부상되고 있음

– 첫째, 해군함정 활동 영역 확대에 따른 연안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및 상공 내에서의 제3국 군함 항해를 포함한 군사활동 가능여부를 둘

러싼 분쟁. 특히 이 분쟁은 2001년 미국 해군정찰기 EP-3기가 중국 하이

난섬 EEZ 상공에서 중국 전투기와의 충돌사건 이후 최근까지 거의 연

례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중국은 상공을 포함한 연안국 EEZ 내에서의 

타국 군사 활동은 해당 연안국 관할권하에서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연안국의 해양자원 관할권은 인정하나 제3국
의 ‘항해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는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 

– 둘째, 중국은 최근(특히 2010년 이후) 5개 동남아 국가들과 분쟁 중인 

남중국해의 7개 암초 등에 인공 매립공사를 완료하여 관할권 주장은 

물론 활주로⋅방공망기지로 활용하는 등 군사시설화하고 있어 인접국 

및 미국과 영유권 및 ‘항해의 자유’를 포함, 새로운 형태의 복합된 국

제법 논쟁을 제기하고 있음. 특히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남중국해 

관할권 주장의 근거가 되는 중국의 ‘역사적 권원’과 ‘9단선(nine-dash 
line)’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는 2013년 1월 필리핀에 의한 유엔해양법 

협약하의 국제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제소로 

이어졌으며 미국은 유엔해양법 협약 제13조 2항의 ‘간조노출지 암초를 

인공적으로 매립하였다 하더라도 이의 전부가 영해 폭을 넘는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 자체의 영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규정을 내세워 군함

에 의한 ‘항행자유 작전(FONOPs: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을 시행하고 있음

다. 필리핀-중국 남중국해 중재재판

○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에 대한 관할권을 확장하고 암초 및 산호초 등을 

포함한 이른바 ‘간조노출지’에 대한 인공도서매립을 시행하고 군사시

설화 등 영향력을 증대하자 필리핀은 2013년 1월 중국의 행위가 적법

한지의 여부를 가려줄 것을 유엔해양법 협약 제7부속서하의 국제중재

재판소(PCA)에 제소함. 필리핀의 제소는 15개항에 이르며 필리핀이 주

장하는 주요 제소내용은 다음 4개 사항을 포함함

–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 해양권원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역사적 사실’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유엔해양법협약의 범위를 초월하는 것

이며 중국이 관할권의 범위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9단선’은 아무런 법

적 효과가 없음

– 중국이 점유하고 인공매립한 Scarborough Shoal을 비롯한 산호초⋅사주

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주장할 수 있는 권원이 될 수 없으며

중국은 

최근 5개 동남아 

국가들과 분쟁 중인 

남중국해의 

7개 암초 등에 

인공 매립공사를 

완료하여 관할권 

주장은 물론 

활주로⋅방공망기지로 

활용하는 등 

군사시설화하고 있어 

인접국 및 미국과 

영유권 및‘항해의 

자유’를 포함, 

새로운 형태의 

복합된 국제법 논쟁을

제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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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암초(Mischief 및 Subi Reef)는 ‘간조노출지’로서2) 영해를 주장할 

수 있는 대상도 되지 않음

– 중국은 일부 산호초⋅사주 등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진 필리핀 어민 조업을 
방해하고 유엔해양법 협약하에서의 해양환경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있음

– 중국은 남중국해 내 일부 산호초(특히 Scarborough Shoal) 근처를 항해

하는 필리핀 선박들에 대한 자국 법집행 선박들을 동원한 심각한 충돌

위험을 야기하고 있음

○ 국제중재재판소는 2015년 10월 필리핀이 제소한 사항들에 대한 심사관

할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재판을 진행하였으며 중국은 필리핀이 제소한 

사항들은 유엔해양법 협약의 제소나 적용 문제 심판이 아닌 주권 문제

로서 국제중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여 재판 출정을 거부

함. 국제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재판출정 거부에도 불구하고 2016.7.12 
재판의 최종판결을 내림

○ 국제중재재판소의 최종 판결(Award)은 15개 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

음 5가지 사항을 포함함

– 첫째,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해 주장하는 ‘역사적 권원(historic rights)’ 
및 ‘9단선’ 주장의 법적 근거 부정

– 둘째, 남중국해 지형물 중 Scarborough Shoal 등 6개 암석은 12해리 영해 
주장이 가능하나(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 주장은 불가능), Mischief 및 
Subi Reef 등 다른 지형물 산호초와 사주는 ‘간조노출지’로서 영유권 

향유 불가능(남중국해 내에서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 향유 가능 섬 

및 암석은 하나도 없음)
– 셋째, 중국은 필리핀 어민의 조업 및 석유탐사 활동 등에 불법 개입하

고 인공도서 매립과 중국어민 조업 규제의 태만으로 필리핀 배타적 경

제수역 내의 주권 권리를 침해함

– 넷째, 중국의 대규모 도서매립과 인공도서 건설은 산호초 환경에 심각

한 위협을 초래하는 등 유엔해양법 협약이 규정하는 해양환경보호 의

무 위반

– 다섯째, 인공도서 매립을 포함한 중국의 행동은 타국과 분쟁진행 중 

해양지형물의 자연조건 및 특성을 파괴함으로써 분쟁해결 과정에서의 

국가의무 위반

○ 이와 같은 판결내용은 전적으로 PCA가 필리핀의 주장을 수용하고 중

국의 입장을 거부한 것으로써 시진핑 주석은 판결발표 후 “남중국해는 

고대부터 중국영토이며 이에 대한 주권 및 해양권익은 PCA 판결에 의

해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언급했으며 중국외교부는 “PCA 판결을 수용

남중국해에 대한 

PCA 판결은 

영토분쟁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기회를 

열고‘법에 기반한 

국제질서(rule-

based inter-

national order)’

조성에 공헌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중국이 거부함으로써 

남중국해 등 

해양 문제에 있어서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와 중국과의 

보다 첨예한 대립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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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정도 하지 않는다”라고 성명을 발표함

– 남중국해에 대한 PCA 판결은 영토분쟁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기회

를 열고 ‘법에 기반한 국제질서(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조성에 

공헌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3) 중국이 거부함으로써 남중국해 

등 해양 문제에 있어서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와 중국과의 보다 첨

예한 대립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3. 미국의 대응과 해양분쟁 시사점

가. 미국의 대응

○ 남중국해를 포함한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과도한 중국의 해양관할권 주

장 및 영향력 확장에 대해 미국은 오바마 정부 이후 최근 트럼프 정부

에 이르기까지 다음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중국의 영향력 팽창 

및 확장을 견제하고 있음

출처: 중앙일보(2017.1.4)

<그림 1> 미국 대(對) 중국견제: ‘인도-태평양 전략’

– 첫째, 정치적으로 아시아를 중시한다는 상징적 외교정책을 발표함으로

써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바, 이는 오바마 정부에서는 ‘아시아 중시

(Pivot to Asia)’ 또는 ‘재균형(Rebalancing)’ 정책으로 나타났으며 트럼

프 정부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으로 나타나고 

있음. 2017년 11월 발표된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1)인
도까지 포함하는 미국 우방세력의 공간적 확대, (2)해상교통로로서의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1)인도까지 포함하는 

미국 우방세력의 

공간적 확대, 

(2)해상교통로로서의 

인도양 포함을 통한 

공해에서의‘항해의 

자유’중요성 강조, 

(3)테러⋅해양안보⋅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인도-일본-호주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의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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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양 포함을 통한 공해에서의 ‘항해의 자유’ 중요성 강조, (3)테러⋅
해양안보⋅북핵 문제 등에 대한 인도–일본–호주와의 협력 강화를 통

한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의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4) 

– 둘째, 군사적 대응으로서 미국은 군함을 동원, 남중국해에 대한 ‘항행

자유 작전(FONOPs)’을 지속 시행하고 있음. ‘항행자유작전’은 미국이 

1979년부터 연안국의 무해통항권 부정을 포함한 유엔해양법협약의 위

반 등 과도한 관할권 주장 시 항의 차원에서 시행되어 온 것으로써 남

중국해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미 수차례 시행되어 왔음

– 셋째, 법률적 대응으로서 미국은 남중국해 항행자유 문제를 오바마 정

부 당시부터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으로 선포하고 중국의 PCA 판
결 수용과 관련된 국제법⋅규범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음. PCA 판결을 

포함한 국제법의 수용 및 준수 문제는 중국과 이른바 ‘법률 전쟁

(lawfare)’을 야기하고 있음

○ 중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대응은 한 마디로 ‘힘을 통한 평화유지

(peace through strength)’ 접근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미⋅중 간 

대립은 최근 국제정치학자들에 의해 역사적으로 기존 패권국가 대(對) 
신흥 부상국가 간의 패권경쟁은 대부분 전쟁으로 귀결되었다는 이른바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 이론을 제공하는 단초가 되어 향

후 미⋅중 간 군사충돌 가능성을 시사하는 근거가 되고 있음5)

나. 해양분쟁의 지역안보 시사점

○ 동아시아 해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양분쟁과 미⋅중 간 대립은 지역

안보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체로 다음과 같은 3가
지의 시사점을 지님

– 첫째, 해양분쟁은 동아시아 지역 평화 및 안정에 가장 심각한 위협요

인이 되고 있음. 실제로 지난 10여 년간 동아시아에서 발생했던 10여
건의 무력충돌은 그 첫 총성이 모두 해양으로부터 나왔으며 이러한 사

실은 해양분쟁이 지역안정의 가장 큰 위협원인이 되고 있음을 반영하

는 것임6)

– 둘째, 도서영유권과 해양경계 문제 등을 둘러싼 해양분쟁은 지역 국가

들에게 군사비 지출을 포함한 해군력 증강과 군비경쟁 계기를 유발, 
이른바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 분쟁의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증대는 

‘해군력 현대화’로 상징되는 해군력 증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해군력 

증강은 대형수상함(항공모함 및 호위함) 및 잠수함을 포함한 장거리 

투사능력 확대와 해군전략⋅교리의 변화 및 혁명 등 단일 요소가 아닌 

동아시아 해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양분쟁과 미⋅중 간 

대립은 지역안보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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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요소의 광범위한 군사력 향상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음7)

– 셋째, 동아시아 해양분쟁의 악화 및 무력충돌로의 발전은 지역 해상교

통로 안전에 영향을 미쳐 물자수송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지역경제를 

저해할 수 있음. 도서 영유권 갈등 및 인공도서 매립 활동 등 해양분쟁

과 군사적 대립 등 위협요인의 지속 시 해상교통로(SLOC: Sea Lane of 
Communication)가 차단될 수 있으며 우회항로의 활용 시 동아시아(특
히 동북아)지역 및 개별국가의 해상수송활동은 물론 경제적 이익이 심

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음. 남중국해 해로는 세계 해운물량의 30% 
이상이 통과하는 지역이며 한국과 일본은 인도양–남중국해를 통해 원

유 등 전략물자의 거의 100%를 의존하고 있어 해상교통로 안전에 영

향을 미치는 해양분쟁은 이들 국가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지님

4. 향후 지역안보 전망과 과제

가. 지역안보 전망

○ 남중국해를 포함한 역내 해양분쟁은 지역 국가들의 군사력(특히 해군

력) 증강 추세와 맞물려 언제나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폭발적 잠

재력을 안고 있으며 미국도 오바마 정부 이후 현재의 트럼프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對) 아시아 전략을 조정하는 데다 (트럼프 정부하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이 이를 자국에 대한 견제 및 봉쇄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어 미⋅중 간 갈등과 대립을 예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앞

으로 동아시아 해양분쟁이 곧바로 미국과 중국이 개입된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영유권 및 해양경계 문제 등을 둘러

싼 역내 국가 간의 긴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수년간 동아시아 해양분쟁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분쟁이 분

출된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갈등의 양상이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나 갈등의 진정 및 잠복시기에 분쟁의 재발을 막으려는 예방적 차

원의 진지한 분쟁해결 또는 긴장관리 노력이 거의 없었던 점이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해양분쟁은 동아시아 지역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칠 수밖에 없음8)

○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분쟁에 따라 이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력충

돌을 포함한 위기 및 긴급사태(Contingencies)의 가능성은 모두 해양과 

관련되어 있으며 전문가들은 다음의 4가지를 꼽고 있음

– 첫째, 항행자유를 둘러싼 미⋅중 간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위험성 내포

앞으로 동아시아 

해양분쟁이 곧바로 

미국과 중국이 개입된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영유권 및 

해양경계 문제 등을 

둘러싼 역내 국가 간의 

긴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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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순시 증대에 따른 일본⋅중국 간의 

충돌 가능성. 실제 위기 시 미일 안보조약에 따른 미국의 개입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름9)

– 셋째, 해양경계 갈등을 둘러싼 중국–베트남 우발사고 가능성. 위기 시 

베트남의 미국개입 요청 가능성도 제기됨

– 넷째, 어업⋅석유탐사를 내세운 필리핀–중국 충돌 가능성. 그러나 이 

가능성은 최근 두테르테 대통령의 친중정책과 중국의 경제지원정책으

로 발생가능성 낮음

○ 이상에서 살핀 남중국해에서의 해양분쟁 전개와 미⋅중 관계의 대립 

양상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이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보상황의 

시나리오는 (1)평화적 분쟁해결, (2)현상유지(現狀維持), (3)군사적 긴장

고조 포함한 사태 악화, (4)실제 무력충돌 포함한 ‘충격적 사태’로의 발

전 등이 상정될 수 있음

– 동아시아 지역은 분쟁을 외교적⋅법적 수단으로 해결하는 전통이 취

약하며 미⋅중을 포함한 각 관련국들이 자국의 이익과 입장을 계속 앞

세울 경우 현상유지 또한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동아시아에서 해양을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군사적 긴장고조

와 같은 사태악화와 실제 무력충돌을 포함한 ‘충격적 사태’로의 발전 

등으로 요약됨

나. 지역평화⋅안정을 위한 과제

○ 해양을 둘러싼 분쟁과 대립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필요함

– 첫째,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력 분쟁해결 전통이 취약함을 감안한 우발

사태 및 충돌방지의 신뢰구축 및 위기관리 조치 우선. 지역 해군 사령

부 간 해군 ‘핫 라인(hot line)’ 및 통신체계 구축, 2014년 4월에 채택된 

‘역내 군함의 우발적 조우 시 사고방지 행동지침(CUES)’의 확대 및 시

행 강제성 부여, 함정 상호 방문 및 재난구조 공동훈련 등 해양신뢰구

축조치(MCBMs) 시행 등

– 둘째, 역내 국가의 국제법 및 규범 준수 토양강화를 위한 해양 관련 국

가정책의 투명성 증대. 현 유엔해양법 협약하에서 시행되는 각국의 해

양정책(예: 대륙붕 한계 설정⋅배타적 경제수역 관리 등) 의도를 투명

화하고 국제사법기관(국제사법재판소 및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판결 및 

권고적 의견을 존중하는 풍토 조성10)

– 셋째, 역내 협력 유도 목적 ‘나선형식 우호적 행동’의 시행. 동아시아 

안보 균형유지는 지역 강대국 간 협력이 필수적임을 감안하여 미⋅중 

해양을 둘러싼 

분쟁과 대립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력 분쟁해결 

전통이 취약함을 

감안한 우발사태 및 

충돌방지의 신뢰구축 

및 위기관리 조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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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중⋅일 간의 선제적 우호행동 실행(예를 들면, 중국이 남중국해에

서 인공도서 매립을 중단하고 군사시설화가 아닌 민간화를 추진할 경

우 미국⋅일본은 그에 상응하는 군사훈련 중단 등 호혜적 조치를 시행

하여 이른바 ‘협력상승’의 접근법 활성화). 한국도 이와 관련, 제주 해

군기지를 활용하여 한⋅중⋅일이 참가하는 지역해양재난구조 훈련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임

5. 맺음말

○ 동아시아 해양 문제는 역내 관련국의 대외정책과 경제이익이 서로 다

를 뿐만 아니라 문화⋅역사⋅전통 등의 분야에서 공통성이 희박하며 협

상⋅중재 등 평화⋅외교적 방법을 통한 해결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

로 평가됨

–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 및 폭발가능성은 상존하며 동아시

아는 안보상 취약한 ‘위험지역(volatile region)’으로 낙인찍힘

○ 동아시아가 안보상 위험지역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해양분쟁과 연계

되어 지역 평화⋅안정 증대를 위한 해양신뢰구축조치 등 제반 과제를 

포기할 수는 없으며 성취하기 쉬운 것부터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동아시아의 지역안정과 평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해양분쟁의 잠복

기에도 문제를 외교적⋅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환경의 조성과 당사자 

간 신뢰구축의 추진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해양분쟁과 연계되어 

지역 평화⋅안정 

증대를 위한 해양신뢰

구축조치 등 제반 

과제를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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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적 견해 또는 이해의 갈등’으로 정의됨. Robert L. Bledsoe and Boleslaw A. 
Bocgek, The Intentional Law Dictionary (Santa Barbara, CA: ABC-CLIO, 1987), 
p.3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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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도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언급됨.

10) 예를 들면, 역내 주요국의 하나인 중국은 2016년 7월 발표된 국제중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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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용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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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군사활동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간 갈등과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김영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1.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미중 간 갈등

○ 미중 간 동아시아에서의 갈등 노정

– 2001년 4월 중국 하이난 섬(해남도) 동남방향 70nm 지점 중국이 자국

의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라 한다)이라고 주장하는 수역의 상공

에서 정찰비행 중이던 US EP-3E Aries II 미 정찰기와 이를 저지하는 

F-8 중국 전투기 간 충돌 사건 발생1)

– 2009년 3월 미국의 해양감시선 USNS Impeccable호가 중국 하이난 섬

(해남도) 남방 75nm 수역에서 작전 수행 중 5대의 중국함정에 의해 포

위되어 퇴거를 요구받았으며 이에 대응하여 미 함정은 일시 퇴거하였

다가 익일 미구축함의 호위를 받으며 다시 작전 계속 수행2)

– 2014년 8월에는 하이난 섬(해남도) 동쪽 135nm 상공에서 일상적인 정

찰활동을 수행하던 미 해군 정찰기 U.S. Navy P-8가 중국 Su-27 전투

기에 의해 비행 차단3)

– 이외에도 중국이 자국의 EEZ라고 주장하는 수역과 상공에서 군사활동

을 수행하는 미 함정 또는 정찰기에 대한 방해는 일상적인 수준으로 

자주 발생

– 이와 관련 미국의 군사활동과 이를 저지하려는 중국 간 갈등은 ‘EEZ
에서의 군사활동이 국제법상 허용되는가? 허용된다면 어느 정도의 수

준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해양강국과 연안국 간의 오래된 논

쟁을 다시 제기

– 한편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은 EEZ 내에서 외국선박이나 항공기

의 항행의 자유나 상공비행의 자유 등은 보장하고 있으나 군사적 목적

의 활동이 보장되는지에 대하여는 침묵 

– 미국을 비롯한 해양강국들은 협약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고 공

해의 자유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군사활동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으며 

중국 등 일부 연안국들은 EEZ에서 연안국의 안보를 해치는 군사활동

은 금지된다고 주장

–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은 협약 규정에 대한 문언적 해석, 교섭기록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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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게 포함하는 목적과 대상에 대한 검토. 국제관습법, 각국의 실행

들을 통한 종합적인 평가 필요 

2.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 

○ 미국의 입장

– 미국은 협약 및 국제관습법상 모든 국가는 타국 영해 이원의 수역에서 

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다른 많은 국가

들의 실행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

– 미국은 국제관습법을 법전화한 협약이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해 명

백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협약 제58조에 

따라 모든 국가들은 타국의 EEZ에서 폭넓은 공해의 자유를 향유하며 

군사활동은 적법한 공해의 자유 또는 해양이용의 자유로 간주되고 있

다고 주장4)

– 특히 미국은 협약 제58조 제1항에서의 “다른 국제적으로 적법한 이용

(other internationally lawful uses)”이라는 표현은 “군사적 목적으로 공

해를 이용할 자유(the freedom to use the high seas for military 
purposes)”를 EEZ에서도 그대로 인정할 의도로 포함되었다고 주장5)

– 또한 미국은 비록 협약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심해저를 제외한 다른 협

약상 규정들은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어서 미국에 대해서도 그대

로 적용되므로 미국도 협약에 근거하여 타국의 EEZ에서 군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입장6) 

– 한편 미 해군은 이러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여 “해군작전법에 

관한 미 사령관의 핸드북(The Commander’s Handbook on the Law of 
Naval Operations)”에서 군함이나 군용기는 EEZ에서 공해에 적용되는 

항행의 자유, 상공비행의 자유와 그 밖의 이들 자유와 관련된 국제적

으로 적법한 해양의 이용(other internationally lawful use)의 자유를 가

진다고 설명 

– 미국은 상기한 입장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타국의 EEZ에서 일방적이며 

무제한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complete right 
to unilateral, unlimited naval operation)를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으

며, ‘항행의 자유계획(Freedom of Navigation Plan)’에 따라 미국의 입

장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는 외교적으로 공식 항의하는 한편, 나아가 실제 군사활동을 통해 자

신의 주장을 국제사회에서 재확인7)

– 결국 미국의 태도는 연안국의 과도한 해양관할권 주장을 묵인하지 않는

미국은 

타국의 EEZ에서 

일방적이며 

무제한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

(complete right to 

unilateral, 

unlimited naval 

operation)를 

일관되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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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은 첫째, 자원의 보존 등과 

무관하게 공해의 자유를 제한하는 목적으로 영해 12nm를 초과하는 관

할권 확대(안보수역 설정 등) 주장, 둘째, 협약 제5부(EEZ)와 양립하지 

않는 주장, 셋째, 영해와 EEZ를 통과하는 군함 등에 대한 무해통항의 

사전허가 또는 통고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차별적 조치 등을 과도한 

주장으로 평가8)

○ 중국의 입장

– 중국은 평화적 목적, 연안국법령 준수 등 협약 관련 조항에 대한 재해

석을 통해 자국 EEZ에서의 타국의 군사활동을 규제할 권한이 부여되

어 있으며 EEZ에서의 군사활동은 첫째,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하여야 하며, 둘째, 협약과 관련하여 채택된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셋째, 권리를 남용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서

도 안 되며, 넷째, 평화적 목적이어야 한다고 주장

–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전술한 USNS Impeccable호의 행위는 귄리의 남

용으로 협약 제301조상의 평화적 목적 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9) 
동 선박이 실제로 수행한 것은 해양과학조사(MSR: Marine Scientific 
Research)라고 반박. 사실 타국의 EEZ에서의 MSR은 협약에 구체적으

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협약 제240조도 MSR이 오로지 평화적 목적

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나10) 중국은 미국의 

MSR이 무엇보다도 자신의 EEZ에서 행해졌으며 중국의 안보이익과 

주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11) 
– 한편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전술한 2001년 미중 간 군용기 충돌사건과 관

련하여 중국 학자 Li Oin이 기고한 “A Look at Plane Collision Incident 
From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바, 동인은 

미 정찰기의 중국 EEZ 상공 비행은 중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고 동시에 중

국의 주권에 대한 도발이며 따라서 중국의 EEZ에서의 중국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에 대한 적절한 고려(due regard)를 결여하였다고 주장12) 

3.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가. 국제법적 검토

○ EEZ는 협약 채택과정에서의 연안국과 해양강국 간 타협의 산물

– EEZ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해양강국은 EEZ에서의 연안국의 자원에 대

한 권리를 인정하되 상부수역에 대해서는 공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타협안에 합의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EEZ는 공해도 아니고 연안국의 

중국은

자국 EEZ에서의 

타국의 군사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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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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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에 속하지도 않는 독특한(sui generis) 새로운 제도(special legal 
regime)로 성립

– 협약 제56조 제1항 (a)는 이를 구체화하여 연안국이 EEZ에서 경제적 

이용(economic exploitation)을 위한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s)를 향

유한다고 규정, 또한 같은 항 (b)에서는 특정 목적을 위한 관할권

(jurisdiction)의 행사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생물 및 

무생물 자원의 채취 또는 채굴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이용. 필요한 

과학조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연안

국의 관할권을 규정. 동 규정은 결국 연안국에게 EEZ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고 충분한 권리와 관할권을 부여하는 목적

– 한편 제58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가들이 EEZ에서 제87조에 규정된 항

행, 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 및 관선부설의 자유 및 선박⋅항공기⋅
해저전선⋅관선의 운용 등과 같이 이러한 자유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 

협약의 다른 규정과 양립하는 그 밖의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이용의 

자유를 향유한다13)고 규정

– 또한 동 조 제2항에서는 협약 제88조부터 115조에 이르는 공해와 관련

된 조항들이 적용된다고 규정14)

– 따라서 동 제58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타국도 EEZ를 이용할 수 있

는 자유가 허용되나 이용과정에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

려할 것과 연안국이 채택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요구

○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협약의 태도 

첫째, 협약 기초자들이 EEZ에서의 타국의 군사 활동을 금지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였다면 영해에서의 무해통항시 군사활동이 금지되는 것

과 마찬가지로 EEZ에서도 군사활동을 금지시키기 위한 유사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 그러나 포함 시키지 못한 이유는 해양강국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국가

들이 이에 강력 반대하였기 때문이며 마찬가지 이유로 해양강국의 주

장대로 군사활동이 허용된다는 명시적 조항도 불포함 

– 결국 협약은 EEZ가 결코 영해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확인하여 주

었으며 따라서 EEZ에서의 군사활동을 금지하려는 연안국의 시도는 자

칫 EEZ를 영해화(territorializing)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될 우려 

둘째, 협약은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해 침묵하면서 전술한 바와 같

이 제58조를 통해 공해의 자유를 규정한 제87조를 EEZ에 적용하여 

EEZ에 대한 공해 자유의 원칙을 확인

– 이를 통해 연안국과 해양강국 간 군사활동에 대한 묵시적 타협이 이루어

질 수 있었으며 EEZ는 연안국의 경제적 이익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협약은 제58조를 통해

공해의 자유를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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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경제활동과 무관한 군사활동 문제는 전통적인 공해 자유의 원

칙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타협이 가능15)

셋째, EEZ에서 타국이 향유하는 자유를 규정한 협약 제87조 제1항도 “공해

의 자유는 특히(inter alia) 다음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 

항에 열거된 항행의 자유와 상공비행의 자유 등이 결코 망라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였는 바, 다른 자유, 예컨대 군사활동

의 자유가 허용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

넷째, 이러한 사실은 유엔해양법협약 토의 당시 회의 의장이었던 싱가

포르의 Tommy Koh의 다음 설명에서 이해 가능16) 
– 동인은 협약이 군사활동 허용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교섭하고 합의한 문안이 이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양해사항(general understanding)이었다고 설명

– 나아가 ‘제3국은 브라질의 EEZ에서 군사활동을 할 수 없다’는 브라질 

대표의 발언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이는 EEZ에서의 군사활동 문제에 

대한 관련국들의 활발한 논의과정과 문안 채택배경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주장

○ EEZ의 상공은 공해 상공과 마찬가지로 국제공역(international airspace)
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연안국의 주권에 불복종

첫째, 국제공역에서의 활동은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Chicago Con- 
vention)에 의해 규율

– 동 협약 제1조도 유엔해양법협약과 마찬가지로 연안국이 자국 영토 상

공에 대한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동 제2조에

서는 자국의 영토를 육지영토와 인접한 영해로 정의

– 또한 군사적 필요와 공공안전(military necessity and public safety)을 위

하여 필요시 자국의 영토상공을 비행하는 타국 항공기를 제한 또는 금

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제공역은 제외17)

둘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회의 시 브라질 정부가 EEZ 상공을 자

국의 국내공역(national airspace)으로 지정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이에 

대해 ICAO 법률위원회(Legal Committee)는 EEZ가 상공비행의 자유가 

허용되는 공해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하며 브라질의 주장을 배

척한 사실은 많은 점을 시사

– 이와 같이 유엔해양법협약이나 국제민간항공협약 모두 연안국에 대해 
영해 이원의 국제공역에서 활동하는 군용기에 대한 어떠한 권한(authority)
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규제를 정당화할 어떠한 법적 기초도 제공하고

EEZ의 상공은 

공해 상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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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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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 가능18) 

○ 특히 연안국의 규제가 허용된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한 평가 

첫째, 중국은 연안국 규제의 근거로 무엇보다도 협약에 EEZ에서의 군사

활동이 명시적으로 허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자국의 EEZ
에서의 군사활동 수행 시 협약 규정에 따라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에 대

한 적절한 고려를 하여야 하고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

(제58조 3항),19) 권리의 남용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행사되지 않아야 한

다는 점(법의 일반원칙),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

(제88조)20) 등을 지적

둘째,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음

– 연안국의 생물, 무생물 자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무기 사용

의 경우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적절한 고려(due regard) 위반으

로 볼 수 있으나 상당한 주의 의무(due diligence)를 가지고 행하는 군

사활동의 경우까지 방해받거나 간섭받는 것은 부당21) 

– 실제로 해양강국들은 군사활동이 적절한 고려(due regard)를 가지고 행

해지는 한, 연안국들의 심각한 저항이나 반대는 없었다고 평가22)

– 협약이 명시적으로 군사활동을 금지 또는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에서 

연안국이 군사활동을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것은 협약 제58조 제3
항의 “이 협약의 규정과 그 밖의 국제법 규칙에 따라 연안국이 채택한 

법령을 준수한다.”는 문언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협약 위반

– 다만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법령의 제정은 허용되겠으나 군사활동 자

체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의 법령제정은 불허

– 특히 원자력 잠수함의 경우에도 협약 제23조에 따라23) 국제법상 정해

진 사전예방조치(precautionary measures)를 취할 경우 영해 내에서도 

무해통항(innocent passage)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EEZ에서

도 당연히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실제로도 전 세계를 

항행하는 미국의 핵 잠수함에 대한 묵인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으

며 따라서 군사활동과 환경 문제가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가 아

닌 한 단순한 환경보호를 이유로 군사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부당 

– 많이 원용되는 예로 EEZ에 타국 군함의 집결이 있을 경우 이는 권리

의 남용(abuse of rights)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권

리의 남용은 해양강국보다는 연안국에 의해 자행되어져 왔으며, 실제

로 연안국이 국제법상 근거가 불투명한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군함의 집결이라는 단순한 사실 자체를 해

양강국의 권리남용으로 보는 것은 무리

– 또한 평화적 목적(peaceful purposes)이 무엇인지 협약에 명시적으로 정의

군사활동이 비평화적 

목적(non-peaceful 

purpose)과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실제로 협약이 논의될 

당시 만약 군사활동이 

비평화적인 것으로 

해석되었다면 미국과 

당시의 소련 등 

해양강국은 협약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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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한계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평화적 목적을 말할 

경우 우리는 전쟁(war) 또는 무력충돌(armed conflict)이 부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국제관습법상으로도 군사활동을 

전쟁과 유사한(war-like) 개념으로 보지는 않았고, 나아가 국제관습법

적으로 공해상에서는 군사활동과 훈련이 허용되어 왔다는 점을 주목

할 필요

– 결론적으로 군사활동이 비평화적 목적(non-peaceful purpose)과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24) 실제로 협약이 논의될 당시 만약 군사활동이 

비평화적인 것으로 해석되었다면 미국과 당시의 소련 등 해양강국은 

협약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 가능 

나. 국가실행: 연안국에 의한 군사활동의 제한

○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국가 간 국제법적 해석의 불일치

– 오늘날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주요국 간, 특히 미중 간 입장차

이와 이로 인한 잦은 충돌은 결국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국제법

적 해석이 일치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수면위로 부상되게 될 것으로 전망

○ 약 30개 연안국들이 자국의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하여 제한 부과

– 현재 중국을 포함하여 방글라데시, 브라질, 미얀마, 카보베르데,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케냐, 말레이시아, 몰디브, 모리셔스, 북한, 파키스탄, 
필리핀, 포르투갈, 태국, 우루과이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타국

의 군사활동을 전반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25) 페루를 비롯한 일부 국가

들은 12nm을 초과하여 200nm의 영해를 선포하고 이에 대한 법집행을 

통해 군사활동을 규제.26) 나아가 캄보디아, 중국, 수단, 시리아 및 베트

남 등은 24nm 접속수역을 선포하고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 시행27)

– 이들 국가들의 주장은 영해의 확장을 통한 주권의 확대, 포괄적인 형

태의 관할권의 확대, EEZ에서의 해양의 자유보다는 협약에 규정된 자

원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강조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으며,28) 규제 

및 제한 형식은 우려 표명, 통고요구, 군사수역의 설정 및 사전 승인 

등으로 구분29)

– 특히 이들 연안국 중 중국, 북한과 페루가 자국 EEZ에서의 군사활동

에 대해 직접적으로 간섭 개입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중국과 북한은 

실제 적극적으로 자국법의 집행을 통해 강력히 규제하는 한편 필요시 

무력의 사용도 불배제 

–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은 자국의 EEZ 또는 동 상공에서 활동하

는 미 군함이나 군용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군사적으로 대응, 예컨대,

오늘날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주요국 간, 

특히 미중 간 입장 

차이와 이로 인한 

잦은 충돌은 결국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이 

일치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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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미중 간 갈등 외에도 2001년 3월 중국 함대는 황해(서해) 내 

중국이 자국의 EEZ라고 주장하는 수역에서 일상적으로 군사적 목적

의 수로 측량을 하던 미 해군선 USNS Bowditch호에 대해 위협적인 방

식으로 퇴거를 요구.30) 그 밖에 전술한 USNS Impeccable호 사건, 
USNS Victorious호 사건,31) 2011년 6월 타이완 해협 상공에서의 U-2 
기 사건, 2014년 8월 미해군 P-8 정찰기 사건 등 다수

– 북한은 1968년 1월 5개의 군함이 미 첩보함 USS Pueblo호를 북한 요

도섬 15.8nm 공해상에서 나포하여 북한으로 예인한 바 있으며,32) 이후 

북한은 황해에서 자신의 EEZ 수역 전체를 군사경계수역(Military Boun- 
dary Zone)으로 설정. 매우 광범위한 수역에 대하여 불법적인 주장 유

지(이에 대해서는 후술) 
– 한편 페루 전투기는 1992년 4월 페루 영해 이원 국제상공에서 마약 관련 

정찰활동을 수행 중인 미 정찰기 US C-130을 공격, 이로 인해 동 정찰기

는 에콰도르와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페루의 Talara라는 좁은 활주로에 

비상착륙. 페루 정부는 미 정찰기가 페루 전투기의 교신에 수차례 응

하지 않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국의 행위를 정당화33) 

○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제한은 예외적이며 과장된 측면이 크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

– 상기 일부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형식적으로는 국내법

령의 제정을 통해 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동 법령의 집행에 반드

시 적극적이지는 않으며 또한 제한하는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국가들보다 소수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 

– 참고로 최근 10여 년간 50여 차례에 걸쳐 러시아 항공기가 미국, 캐나

다, 일본 및 한국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통과하였으나34) 동 항공기

가 이들 연안국의 영공을 침범하지 않는 한에서는 비행을 계속하도록 

허용하였다는 사실은 많은 주요국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35)

다. 평가

○ 협약은 EEZ에서의 타국의 군사 활동이 허용되는지에 침묵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약은 적어도 적극적으로 EEZ에서의 타국

의 군사 활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EEZ의 상부수역과 상공이 

영해와 영공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EEZ에서의 

타국의 군사활동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협약의 문언과 정신에 부합

– 다만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허용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36) 또한 국가실행 면에서 볼 때도 EEZ
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제한이 오히려 예외적인 현상임을 확인 가능 

최근 10여 년간 

50여 차례에 걸쳐 

러시아 항공기가 

미국, 캐나다, 

일본 및 한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을 통과하였으나 

동 항공기가 이들 

연안국의 영공을 

침범하지 않는 

한에서는 비행을 

계속하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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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해양굴기를 추구해오고 있는 중국 자신도 과거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 중국은 자신의 해양력 증대를 통해 현재 해양과학조사와 군사 관련 자

료의 수집 등을 위해 미국, 베트남, 필리핀과 일본 등의 EEZ에서 아무

런 통고나 허가 없이 군사활동을 수행 중37)

– 실제로 2014년 7월 중국의 정보수집함정이 미국의 EEZ에서 RIMPAC 
기간 동안 USS Ronald Reagan Strike Group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 관측.38) 이러한 은밀한 행동이 포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

국은 오히려 미국이 중국영토 부근 상공에서 SRO(Sensitive Reconnai- 
ssance Operations) 비행을 멈출 것을 경고하면서 이와 같은 감시활동은 중국

의 안보를 침해하며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39)

– 이러한 일관되지 않은 중국의 태도는 2013년 싱가포르 개최 Shangri 
La Dialogue에서의 중국인민해방군 장교의 발언에서도 확인.40) 동인은 

중국이 미국의 EEZ로 선박과 항공기를 보냄으로써 미국의 군사활동에 

대응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바 있으며 이는 

분명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 미국은 미국의 EEZ에서의 중국의 군사활동을 합법적(lawful)인 것으로 

간주

– 2013년 의회에 보낸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 to Congress)에서 미 

국방부는 중국의 군사활동이 괌과 하와이 주변 수역에서 과거 수년간 

행해진 것이 관측되었다고 하면서 미국은 중국의 이와 같은 활동을 합

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였는 바,41) 이는 결국 중국의 모순된 입

장에 대한 지적

– 그러나 중국의 애매한 입장과 이러한 이중잣대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 

라. 분쟁의 평화적 해결

○ EEZ에서의 군사활동 허용여부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우리를 비롯

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평화적인 해결방안 모색 필요 

– 협약은 군사활동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강제분쟁 해결

절차의 적용배제를 선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이미 적

용배제를 선언한 바 있고42) 더욱이 미국의 경우 아직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협약을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사실상 배제된다

는 점에서 다른 평화적 해결방식의 원용 필요성 제기 

– 무엇보다도 당사자 간 외교교섭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조화시킬 수 있

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방안은 결코 zero-sum game이 되

어서는 안 될 것임

EEZ에서의 군사활동

허용여부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우리를 비롯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평화적인 해결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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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해에서의 영해의 무해통항과 관련된 1988년 미소 간 “Black Sea Bump- 
ing” 사건은 미소 간 공동선언(Joint Statement)이라는 평화적인 방식으

로 해결되었던 바, 공동선언문에 포함된 “무해통항을 규율하는 국제법 

규칙의 통일적 해석(Unilateral Interpretation of Rules of International 
Lae Governing Innocent Passage)”을 통해 양측은 영해에서 사전통고나 

허가 없이 무해통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공통된 입장을 확인43)

– 이 방식은 아직 협약이 발효되기 이전으로 협약상 규정된 분쟁해결방

식을 원용하지 않고 합의에 이른 예로서 법외적인 고려가 수반되고 사

법적 해결이 적합하지 않은 EEZ에서의 군사활동 문제와 같은 민감한 

이슈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 

– 다시 말해서 EEZ에서의 군사활동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은 법 

이전의 정치적 성격의 분쟁이라는 점에서 미중 양국이 협의를 통해 구

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인 가이드라인을 합의해 나가는 방식이 가장 현

실적이고 바람직 

– 이를 위해 협약의 문언과 정신을 토대로 미중 간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 

– 동 규범의 내용은 EEZ 이용에 대한 연안국의 적절한 고려 의무, 무력

의 사용 또는 위협의 삼가, 상호간 신의성실에 따른 협력 등 포함 가능 

4.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가.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중국의 태도

○ 미국은 황해상에서의 한미 간 합동군사훈련에 신중한 입장

–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2010년 11월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할 항공모함을 황

해로 이동할 계획이었으나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 

황해에서의 훈련은 보류하고 대신 동해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 이
러한 미국의 태도는 한국 내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의구심 형성 

– 그러나 이후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

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미국은 황해에 USS George Washington(CVN 
73)호를 파견하여 한미 간 합동군사훈련에 참가시킬 계획을 발표44)

– 2010년 7월에서 11월에 걸쳐 중국 정부는 황해에서의 일련의 한미 간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미국의 George Washington
호가 황해에 배치되는 것은 중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한다고 지적45) 

○ 중국의 지속적 반대입장은 우리의 안보이익 저해 

2010년 11월 

미국 정부는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 

황해에서의 훈련은 

보류하고 대신 

동해에서 합동군사

훈련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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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중국은 외국 군함과 군용기가 황해 및 중

국 근해에 진입해 중국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발언이나,46) “미국의 항공모함이 황해로 들어올 

경우 실탄 사격의 타깃으로 삼겠다”는 러위안 중국 군사과학학회 부회

장의 극단적인 발언은 한미 간 황해에서의 군사활동을 저해할 우려

– 중국은 황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및 주변수역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항행의 자유에 도전할 수 있는 해군력을 개발해 오고 있으며, 중국의 

해군 현대화는 군사위기 시 미국의 동 지역에의 접근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바, 이는 유사시 황해에서의 한미 간 합동군사훈련

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의 안보이익에 대한 심각한 도전47)

나. 중국의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군사훈련 가능성

○ 중국의 황해에서의 군사훈련은 중국의 이중적 태도 반영

– 중국은 2005년 러시아와 함께 동해안의 블라디보스토크부터 서해안의 

산둥성 칭다오 시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상륙훈련 및 첨단 미사

일 발사훈련을 포함하는 합동군사훈련 실시. 한국과 마주보고 있는 칭

다오에서의 지상 상륙훈련까지 실시하는 중국이 한미 간 군사훈련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이중성 의미, 이는 우리

의 안보에 대한 부정적 요소 

○ 한중 간 황해에서의 EEZ 경계획정과 중국의 황해에서의 군사활동의 함의

– 황해에서의 가상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우리측 수역 중 이미 우리의 EEZ
로 확정된 수역을 제외한 수역에 대해 중국이 아직 경계획정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 수역에서의 한미 간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반

대하면서 동시에 중국 자신의 군사훈련은 정당화시킬 가능성 불배제

– 이러한 태도는 EEZ 경계획정이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황해 전체

를 마치 중국의 EEZ로 간주하는 모양새로 이와 같은 논란은 한중 간에 

배타적경제수역 협상이 확실히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계속될 전망48)

○ 이어도의 전략적 중요성 

–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어도49)가 한중 간 합의과정에서 우리의 

EEZ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국이 이어도 주변수역에서 군사활

동을 수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주목 필요 

– 다만 이어도가 양국 간 가상 중간선의 우리측 수역에 위치하게 되므로 

우리는 우리의 수역임을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국제법상 반드시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더욱이 아직 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서 이어도가 중국 해안으로부터도 200n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사안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어도가 한중 간 

합의과정에서 

우리의 EEZ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국이 

이어도 주변수역에서 

군사활동을 수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주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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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게 하고 있다는 점 고려 필요 

– 따라서 중국이 실제로 이어도 주변 수역까지 순찰임무를 수행할 경우 

우리도 가상 중간선을 넘어 중국 측 수역에서 미국과 합동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적극 고려 필요50)

– 이와 관련 2017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특별재판부가 판결한 가나–

코트디부아르 경계획정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가짐51)

다. 북한의 군사경계수역(Military Boundary Zone)

○ 북한의 군사경계수역 설정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전

– 일부 국가들은 자국 안보를 이유로 자국 영해 및 영해 이원에 군사적 

목적의 군사경계수역을 설정.52) 군사경계수역의 명칭이나 범위도 다양, 
그러나 이러한 군사경계수역은 협약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이 중에서도 북한의 군사경계수역 설정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

에 대한 도전

– 1977년 7월 북한은 200nm 경제수역 도입을 발표. 이어서 8월 1일 동해

와 황해에서의 광범위한 수역에 대해 영해기선(북한이 주장하는 영해

기선은 동해 수역에서 최장의 직선기선을 사용하여 국제법적으로 정

당성이 의문시)에서부터 50nm까지의 수역을, 황해에서는 북한의 경제

수역 전체를 군사경계수역으로 선포53)

– 황해는 폭이 좁으므로 북한과 중국은 중간선을 따라 경제수역을 나눠

야 하며, 따라서 황해에서 북한이 차지할 수 있는 경제수역은 넓지 않

았으므로 북한은 황해 경제수역 전체를 군사경계수역으로 발표54)

○ 북한은 군사경계수역이 북한의 국익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설정되

었다고 주장

– 외국 군함과 군용기는 북한의 군사경계수역과 상공에의 출입이 금지.
민간 선박(어선은 제외)과 항공기의 경우 사전 합의 또는 승인을 전제

로 동 수역과 상공에의 출입이 허용되지만 동 선박이나 항공기는 군사

적 목적의 활동이나 북한의 경제적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 예컨대 사진 촬영이나 해양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

도 철저히 금지 

– 그러나 일반국제법상 영해에서도 민간선박의 무해통항권은 인정되는바 
영해를 확장한 동 수역을 내수로 간주하고 동 수역에서의 타국 선박이

나 항공기의 당연한 국제법상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

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더욱이 민간선박의 활동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

익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도 자신들이 하려고 한다는 점에

서 동 수역에 대한 모든 선박의 출입은 사실상 금지되는 것으로 간주55)

북한의 군사경계수역 

설정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전



46 JPI정책포럼 

– 또한 동 수역에서 어선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어선의 활동은 북한의 경제수역 선언(북한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외국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일체의 행위 및 해수 오염이나 대기오염 등 

인명과 자원에 유해한 모든 행위를 금한다는 포괄적인 금지규정을 두

고 있음)에 의해 규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 어선도 규제대상에

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56) 정당성이 의문

○ 북한의 군사경계수역 선포 의도는 군사적, 정치적인 측면에서 검토 필요

– 북한의 군사경계수역 선포 의도를 분석해 보면, 첫째, 북한은 동 수역의

선포를 통해 안보성역을 확보하고, 둘째, 타국, 특히 미국과 한국의 정

보수집활동을 방해하며, 셋째, 황해 5도와 북한 연안 사이에 그어진 북

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이며, 끝으

로 북한은 한미 양국군의 군사경계수역 침범을 이유로 무력도발을 정

당화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57)

–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은 협약이 규정하는 영해에서의 무해통항은 물론 

상부수역이 공해의 지위를 가지는 EEZ에서의 항행의 자유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사수역 본연의 목적인 안보를 넘

어 타국의 정당한 이용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위법한 주장

– 특히 북한은 동 수역의 설정을 통해 사전통보와 승인절차 없이 통항하

는 군함의 경우 적대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해 공격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이러한 수역의 설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한국, 일본 및 미국 등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

– 결론적으로 북한은 자신이 불법적으로 설정한 군사경계수역에 포함된 

수역과 상공을 내수와 내수 위의 상공으로 간주.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영해와 접속수역), 제3부(배타적경제수역) 및 제7부 (공해), 시카

고 협약 제1조-3조 및 제9조의 문언과 정신에 위배58) 

○ 북한의 부당한 태도 변화 촉구

– 북한은 협약의 문언과 정신에 따라 군사경계수역을 철폐하고 우리를 

비롯한 모든 국가들의 선박에 대해 영해내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자신의 EEZ에서의 타국의 군사활동에 대해서도 무기를 사

용한 무력훈련 등 극히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더 열린 자세로 

임하는 것이 국제법상 요구 

5. 결론 및 우리의 대응방안

○ 연안국에 의한 EEZ에서의 군사활동 규제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은 

군사수역 본연의 

목적인 안보를 넘어 

타국의 정당한 

이용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위법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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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국에 의한 EEZ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규제가 확산되고 이러한 

입장이 보편화되는 경우 지금까지 공해로 간주되었던 해양의 38%가 

연안국의 규제와 관할권에 귀속

– 이 경우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아태지역에서 연안국들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동해, 황해에서 외국 군함의 접근을 부인하게 될 것이며 이

는 협약 및 국제관습법 위반

○ 협약은 EEZ 제도 출범 시 상부수역에 대한 공해의 지위 인정

– 협약은 연안국이 경제적 목적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EEZ 
제도를 출범시키면서 상부수역에 대한 공해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

– 따라서 EEZ 상부수역에서의 군사활동은 경제적 이익과 무관한 것으로 

연안국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일정

한 조건이 있을 뿐이지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제한 부과는 부당 

○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의 일상적인 군사활동과 중국의 반대는 EEZ에서

의 군사활동 문제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 제기

– 중국의 EEZ에서의 미국의 군사활동에 대한 중국의 반대는 EEZ에서의 

타국의 군사활동이 허용되는가의 문제와 함께, 허용된다면 어느 정도

로 허용되는가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심각한 이슈로 부각되기보다는 양국 간 

협력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으며 대신 학자들

이나 정책담당자들 간 협약과 국제관습법의 해석 및 국가실행이라는 

측면에서 검토의 대상59) 

○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미중 간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이해 필요

– 이 문제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진출하려는 미국의 Maritime Power 
Projection과 이들 해역을 자신의 전통적인 앞바다로 간주하는 중국의 

Anti-Access Area Denial 간 전략의 충돌이라는 국제정치적 함의가 문

제의 본질

– 실제로 중국의 주장이 국제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미국의 세계 

해양에서의 활동, 특히 동‧남중국해에의 진입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표면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중 양

국이 협의를 통해 양국 간 이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평화적

인 해결방안의 적극 모색이 필요 

○ 동 사안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

– 동중국해, 황해와 동해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로서는 이 문제의 추이에 민

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는 동맹국으로서의 미국의 입장도 고려하여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진출하려는 미국의 

Maritime Power 

Projection과 

이들 해역을 

자신의 전통적인 

앞바다로 간주하는 

중국의 

Anti-Access Area 

Denial 간 전략의 

충돌이라는 국제정치적

함의가 문제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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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 EEZ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황해에서 군

사활동을 수행할 가능성과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에 대한 우리의 반대 

입장 등을 고려. 우리의 국익의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따라서 우리로서는 협약의 의도가 연안국의 확대된 경제이익의 실현이지 

결코 과거 공해였던 수역에 대해 군사활동을 제한하여 공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의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의 

발전 추이를 예의주시. 즉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한 연안국의 이익을 

존중하면서도 평화와 협력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양의 자유라는 전

통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노력 필요60) 
– 동시에 우리 측 수역에서의 중국의 군사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만

들 수 있도록 한중 간 EEZ 경계의 조속한 획정을 위한 교섭 강화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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